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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〔중요〕 예비군{학 생)에 대한 불이익 처우 발생 현 황 및 조치 결 과 제출 요청

田 曰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제 목 [중요] 예비군(학생)에 대한 불이익 처우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제출 요청

1. 관련
가 . 예비군법 제10조의2 및 병 역법 제74의 3

나 . 국 방부 예비전 력 과-3407(2022. 8. 18. ) 「예비군훈련 에 참가하는 학생 (예 비군 ) 의 학업 보장
관련 협조 요청」

다 . 교육부 대 학학사제도과-12336(2022. 11 .8. ) 「〔중요〕 예비군훈련 에 참가하는 학생 (예 비군 )

의 학업 보장 관련 협조 요청」

2. 최근 예비군 훈련 참가로 계획된 강의에 출석 하지 못한 학생이 출결 , 성적 평가 등에 불
이 익 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큰 상황으로 , 유사 사례 재 발에 대
한 우려 또한 높은 상황입 니다 .

3.각 전문대학에서는 최근 ( '21 . 3. ∼ l 22. 11 . 현재 ) 예비군 학생에 대한 불이 익 처우가 발생

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 조사하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 결과 및 재 발 방지 대책을
붙임 서식에 따라 2으2츠」 」一그으ㅗ수 ) 까지 표昰으트느뽀흐 해 주시기 바랍니다 .

※ 불이익 처우 사례가 없는 경우라도 학내 관련사항 안내 여부 등 공통 작성 항목이 있으므

로 모든 대학은 반드시 제출 바랍

붙임 : 예비군(학생)에 대한 불이익 발생 관련 조치 결과 등 작성서식 1부 . 끝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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